
“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 REA N  M ED IC A L A SSO C IA TIO 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

 

동 302-75[http://www.kma.org]/

 

전화(02)794-2474/

 

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보험급여팀장 

 

김종수[520] 

 

담당 

 

김은숙 [521]/E-mail : silversoo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 - 1166

 

호

 

시행일자  2011.    5.   13.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심평원 

 

행정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소송 

 

승소 

 

관련 

 

안내

1.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우리협회 

 

회원이 

 

제기한 

 

행정정보공개거부취

 

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약제비급여인정기준 

 

제정과 

 

관련한 

 

자

 

료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동 

 

건은 

 

심평원이 2006

 

년 3

 

월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분과위원회에서 

 

국소

 

스테로이드, 

 

국소Calcineurin 

 

억제제, 

 

전신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항생제 

 

등의 

 

표준요법을 
‘12

 

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피부염에 

 

대하여 

 

인터맥스감마를 

 

투여

 

할 

 

수 

 

있다는 

 

급여인정기준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협회 

 

회원은 

 

급여인정기준 

 

결정에 

 

문제

 

가 

 

있음을 

 

지적하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피부과분과위원회 

 

급여인정기준 

 

제정시 

 

의

 

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하였으나 

 

심평

 

원은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과 

 

관련한 

 

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4.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

 

니다. 

5. 

 

그러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자

 

료에 

 

대해서는 

 

공개하여 

 

요양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유도하여 

 

의료현실

 

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이는 

 

향후 

 

우리회원이 

 

심사평가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시 

 

심평

 

원이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인 

 

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시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준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판결 

 

주요내용.

 

나.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청구방법.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주요내용

▣ 

 

사건명 : 2010 

 

구합 43914(

 

약제요양급여기준제정에 

 

관한 

 

근거자료 

 

공개)

▣ 

 

선고내용 

2006.3.8 

 

피부과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취소한다.(

 

일부인용)

▣ 

 

판결 

 

주요내용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함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심사기준 

 

설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요양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으로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통하여 

 

요양기관종사자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

 

과 

 

의견을 

 

유도하여 

 

의료현실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

 

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합의제기관인 

 

위원회의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

 

제구성원과 

 

구성원의 

 

합의참석여부 

 

및 

 

합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의견등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을 

 

종합하면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

 

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